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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·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
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 01월 31일, 오강현 의원

나. 회   부   일   자  : 2025년  02월  10일

다. 상   정   일   자  : 2025년  02월  18일

라. 의   결   일   자  : 2025년  02월  18일

2. 개정이유

  m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2.5%를 반영하여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금액을 

일부개정 하고자 함  

3. 주요내용

  m 「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·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」 별표1의 

월정수당 지급기준표 금액 수정

4. 검토의견

m 본 조례안은「지방자치법」제40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및「지방자치법

시행령」제33조(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)에 따라 2025년 

월정수당을 김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(2022. 9. 8)에서 의결한 의정비 지급기준

(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율 적용)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조례를 

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
ⓐ2024년 월정수당
+

ⓑ2024년 지방공무원 
보수인상분 [2.5%] =

ⓐ+ⓑ 2025년 월정수당

2,820,110원 70,500원 2,890,610원

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주문사항 : 없음

11. 첨부서류 : 원안 붙임



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·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
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·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

같이 개정한다.

별표1 중 2025년 지급액 “‘24년 월정수당에 ‘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

하여 반영”을 “월 2,890,61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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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1]
월정수당 지급기준표
(제2조제3항 관련)

1. 연도별 월정수당 지급액은 다음과
같다.

연 도 지 급 액

2023년 월 2,772,970원

2024년 월 2,820,110원

2025년

‘24년 월정수당에 ’24년

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

만큼 합산하여 반영

2026년

‘25년 월정수당에 ’25년

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

만큼 합산하여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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